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Copyrights (c) 영암군청.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제3자의자의 비공개요청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심의회 심의심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

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

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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